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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     제  : 2004. 12. 14

    제   : 사 천 시 

사천시지역정보 진조 개정조 (안)

1. 결주

  사천시지역정보 진조 개정조 안  별지  같  결한다.

2. 제안

  지역정보 진 사업  원할한 진  하여 정보    

  원  할 수 도  정비하는 한편, 행제도

 운 상 나타난  미비점  개 보 하 는 것 .

3. 주 내용

 가. 사천시지역정보 진  원 규정 변경

   ○ 민간단체학계언 계산업체  , 수 사연 원,  

      시 원, 업  담당 과

      ⇒ 시 원, 계언 계산업체  직원, 민간 ,     

    공 원

 나.  간사 지정규정 변경

   ○ 정보 를 하는 전산   ⇒ 정보 진업 담당주사

 다.   변경

   ○ 전산망보 과 용 진에 한 률 

      ⇒ 정보통신망 용 진 정보보 등에 한 률



- 2 -

 라. 타 조  전 적  내용과 용어 등  정비

   ○ 용어  정  본 규정 신

   ○ 시  ⇒ 사천시

   ○ 시도 ⇒ 경상남도

   ○ 참 원 실비변상  시행규  조항 

4. 주 과제 : 없

5. 참고사항

 가. 계  :  

 나. 산조  : 별도조  필  없

 다. 합  : 담당 실

 라.  타

  1) 신 조 비  :  

  2) 고 : 행정절차  제41조제1항제1  규정에 거 생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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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천시 조  제   

사천시지역정보 진조 개정조 (안)

 사천시지역정보 진조  다 과 같  개정한다.

제1조  “전산망보 과 용 진에 한 률”  “정보통신망 용 진

 정보보 등에 한 률”  한다.

제2조본  다 과 같  신 한다.

  조 에  사용하는 용어  정 는 다 과 같다.

제3조본  “시 ”  “사천시 ( 하 ”시 “ 라 한다)”  한다.

제4조제2항  “시 도” 를 “경상남도”  한다.

제10조제2항  다 과 같  하고, 같 조제4항  “정보 를 하는 전산

   ” 를 “정보 진업 담당주사가”  한다.

  ② 원  시  고, 원  시 원  공 원, 계  

  언 계산업체  직원, 정보 에 한 학식과 경험  한 사람 에

  시   또는 하는 사람  한다.

제14조를 다 과 같  한다.

  제14조(수당 등) 에 한 원에 하여는 사천시 원 실비변상 

  조 에  정하는 에 하여 산   내에  수당과 여비를 지 할 

  수 다.

제37조를 다 과 같  신 한다.

 제37조(시행규 )  조  시행에 하여 필 한 사항  규  정한다.

조  제263  사천시지역정보 진조   다 과 같  한다.

  조 는 공포한 날  시행한다.

           

 조 는 공포한 날  시행한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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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 조  비
     행 개   정   안

제1조(목적)  조 는 사천시( 하 

“시”라 한다)  지역정보 를 적

 진하  하여 정보 진

본 , 전산망보 과 용 진에

한 률  지 에  사항

과 그 에 필 한 사항  규정함  

목적  한다.

제2조(용어  정 ) <신 >

  

  1～5 (생 략)

제3조(지역정보 시책  본원 ) 시

  지역정보 를 진하  하여 다

 각  원 에 라 제  시책  강

 하여야 한다.

  1～4 (생 략)

제4조(지역정보 진 본계  수립)

  ① (생 략)

  ② 본계  가정보 진 본계 , 

행정  지역정보 진 시행계  

 시도  지역정보  진계  등  

감안하여 별 정보 계  종합 

하여 수립하  지역정보 진  

심 를 거쳐 를 정한다.

  ③～④ (생 략)

제1조(----) 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 
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---- 정보통신망 용 진 정보보

등에 한 률 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

제2조(-----------)  조 에  사용

  하는 용어  정 는 다 과 같다. 

  1～5 ( 행과 같

제3조(------------) 사천시 ( 하

  “시 ” 라 한다)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  -----------

  1～4 ( 행과 같 ))

제4조(--------------------------)

 ① ( 행과 같 )

 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

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 -- 경상남도---------------------

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 --------------------

  ③～④ ( 행과 같 ) 



- 5 -

     행 개   정   안

제10조( ) ①(생 략)

 ② 원  시  , 원  지역

내 민간단체 학계 언

계 산업체  과 정보 에 한 학

식과 경험  한 수 사 연

원, 시 원, 업  담당

과  원   하

는  한다.

 ③(생 략)

 ④ 에 간사 1  , 간사는

 정보 를 하는 전산  

 다

 ⑤(생 략)

제14조(수당 등) 공 원  아닌 

 원에 하여는 산  안에

 수당과 여비 등 타 필 한 경비를

 지 할 수 다.

<신 >

조  제263 (1998.9.9) 

 ①(시행 )  조 는 공포한 날

 시행한다.

 ②(시행규 )  조  시행에 하

 여 필 한 사항  규  정한다.

제10조(---) ①( 행과 같 )

 ② 원  시  고, 원  시

원  공 원, 

계 언 계 산업체  직원, 정보

에 한 학식과 경험  한 사

람 에  시   또는 하

는 사람  한다. 

 ③( 행과 같 ))

 ④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 정보 진업 담당주사가 --

 ⑤( 행과 같 )

제14조(----) 에 한 원에

 하여는 사천시 원 실비변상조 에

  정하는 에 하여 산  

 내에  수당과 여비를 지 할 수 다.

제37조(시행규 )  조  시행에 하

 여 필 한 사항  규  정한다.

조  제263 (1998.9.9) 

  조 는 공포한 날  시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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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췌

정보 진 본

第2條 2 (國家  地方自治團體  責務) 國家  地方自治團體는 情報化   

 진과 情報通信産業  基盤造成  情報通信基盤  高度化( 하 "情報化  

 促進등" 라 한다)를 하여 필 한 施策  수립ㆍ施行하여야 한다.

정보통신망 용 진 정보보 등에 한 률<2001. 1. 16 전 개정>

제3조 (정보통신 비스제공   용  책 ) ①정보통신 비스제공 는  

 용  개 정보를 보 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 비스를 제공  

 함  용  보  정보 용능  향상에 지하여야 한다. 

지

第15條 (條例) 地方自治團體는 法令  안에  그 事務에 하여 條例를  

 制定할 수 다. 다만, 住民  權利制限 또는 義務賦課에 한 사항 나  

 罰則  정할 에는 法律  委任  어야 한다.


